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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, 단가인상 요청 쉬워진다!
공정위,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요청 … 제조업 불공정행위 조사도

201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이 3% 이상 올랐거나 원재료 가격이 15% 이상 상승하면 중

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(납품기업)을 대신해 대기업을 상대로 단가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15일 서초동 공정위 청사에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서민생활 안정을 뼈대로 한

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.

공정위의 업무계획에 따르면, 대 중소기업이 당초 맺은 계약과 달리 계약금액이 3% 이상 오르는 등 사정변

경이 발생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% 이상 상승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단가조

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조정신청이 서면으로 접수되면 대기업은 반드시 10일내에 조정에 나서야 하며,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, 과

징금 부과, 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.

갑을(甲乙) 관계를 확대해 단기조정 신청 등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3차 협력기업까지 넓혀 원사업자

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예외 없이 하도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.

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업종별로 심층 서면 실태조사

를 벌이되 우선 2011년에는 제조업 분야의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

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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